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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채권조사 재판에 이 소2014 2723

원 고 ◑◑◑

고 1. ◙◙◙

2. ▄▄▄

변 종 결 2015. 1. 15.

판 결 고 2015. 2. 5.

청주지 법원 자 회1. 2014. 1. 2. 2013 14 회생채권조사 재판 인가 다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. .

주 항 재1 회생채권조사 재판 취소 다 원고 고 에. ◙◙◙ 회생

담보권 원임 다100,000,000 .

인 사실1.

가 원고는 고 사이에 고가 생산 는 품 납품. 2011. 4. 14. ◙◙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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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판매 는 내용 리 계약 체결 고 그 고에게 보증,

명목 합계 만 원 지 다8,000 .

나 원고는 고 에게 만 원 여 고 여 과 가항. 2011. 11. 1. 2,000 ,◙◙◙

재 보증 만 원 합 억 원 담보를 여8,000 1 2011. 11. 2.

고 소 리 공장용지 같 리 공장용지 같 리7,384.3 , 610-12 6,544 ,㎡ ㎡☋☋

공장용지 이 이 사건 부동산이라 다 에 여 채권 고액 억610-27 5,663.7 ( ‘ ’ ) 1㎡

원 근 당권 이 이 사건 근 당권이라 다 등 를 경료 았다 이 사건 근( ‘ ’ ) .

당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여 청주지 법원 타경 강 경2011 13046

매가 타경 임 경매가 각 진행 이었다, 2011 17604 .

다 고 는 청주지 법원 회단. 2013. 2. 20. 2013 2◙◙◙ 회생 차 이 이 사( ‘

건 회생 차라 다 개시신청 여’ ) 2013. 4. 25. 회생 차 개시결 았다.

라 원고는 이 사건. 회생 차에 이 사건 근 당권 담보채권 억 원1 회생담

보권 신고 나 고들 근 당권 행 가 채 자, 회생 파산에

법 이 채 자회생법이라 다 조 항 에 부인 있는( ‘ ’ ) 100 1 3

행 에 해당 고 그 담보채 가 존재 지 않는다는 이 이 다.

마 이에 원고는 청주지 법원 회. 2013. 7. 22. 2013 14 회생채권조사 재판

신청 여 이 사건 근 당권 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 주장 나,

법원 이 사건 근 당권 당시 신규 차용 만 원 외 만 원에‘ 2,000 8,000

여 근 당권 해 행 는 지 지가 있 후에 존 채 에 여 담

보 공이므 채 자회생법 조 항 규 에 여 이를 부인, 100 1 3

있다는 이 원고 고 에’ “ ◙◙◙ 회생담보권 만 원임 다 는2,000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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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다.

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가지번 포함 각 재 변[ ] , 1 5 ( ) ,

체 취지

청구원인에 판단2.

가 원고 주장.

이 사건 근 당권 이 사건 회생 차 개시신청일 부 에 이루(1) 1

어 므 이에 부인권이 소멸 다, .

이 사건 근 당권 당시 원고는 근 당권 이 고 다른(2) ◙◙◙

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평등 해 게 는 것 알지 못 므 근,

당권 행 에 여 부인 없다.

나 규 채 자회생법. ( )

제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100 ( )

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①

있다.

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3. 60

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

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. ,

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

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(

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.

제 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111 ( )

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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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.

다 판단.

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개시 지 지 이후 원고에게(1) ( )◙◙◙

존 채 담보를 여 이 사건 근 당권 등 를 마쳐 써 에 속

지 않는 담보 공 므 근 당권 행 는 원 채 자회생법,

조 항 에 규 부인 있는 행 에 해당 다100 1 3 .

채 자가 지 지 이후 에 속 지 않는 담보 공 경우에도(2) ,

채권자가 그 행 당시 채 자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평등 해

게 는 것 알지 못 고 또 지 지 등이 있 것도 알지 못 경우에는 부인

없고 회생 차개시 신청이 있 날부 에 행 는 지 지 사실, 1

안 것 이 여 부인 지 못 나 인 사실 갑 증 재만 는, 6

원고가 이 사건 근 당권 이 고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◙◙◙

평등 해 게 는 것 알지 못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

증거가 없 므 근 당권 이 이 사건 회생 차 개시신청일 부, 1

에 행 라 라도 부인 있는 행 외에 해당 다고 볼 없다.

결3.

그 다면 주 항 재1 회생채권조사 재판 당 므 이를 인가

여 주 과 같이 판결 다.

판사 철


